
주말수업 운영에 관한 세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학칙 제7조에 따른 주말수업 실시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주말수업의 실시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한 사정으로 주중 수업을 수강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학점 취득기여 부여

   2. 직장인과 만학도, 원거리 학생 등을 위한 고등교육에 대한 기회 제공

   3. 평생교육 시대에 부합하기 위한 학습권 제공

   4. 교양 및 전공과목 습득 기회 제공으로 인한 자기발전을 도모

   5. 변화된 시대에 대비한 유연한 학사 운영  

제2조(개설과목) 졸업학점에 필요한 전공과목 및 교양 교과목을 개설하며 필요에 따라 특별

과목을 총장이 정할 수 있다. 

제3조(개설시기 및 시간) 매주 토요일에 실시하며 15주를 원칙으로 한다. 교과목의 총 강의

시간은 학기 매주 정규강의 시수에 15주를 곱한 시간으로 한다. 

제4조(강사선정) 강사는 본교 전임교원을 우선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외래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5조(강의료) 강의료 산정은 본교예산의 지침에 따라 책정된 금액에 따라 본교 전임교원은 

초과강의료를, 외래강사는 시간강사 강의료를 지급한다.

제6조(수강신청) 통상 학기 수강신청 규정에 준하며 수강신청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단, 

폐강과목 수강신청자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시험) 시험은 교수의 재량에 의하여 과목별로 실시하되 지필고사, 실기시험, 구두시

험, 과제물 제출 등으로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시험지 등은 해당 교과목 교수의 재량으로 

보관한다.)

제8조(강의시간) 강의시간은 45분을 1시간 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보강한다. 

제9조(집중수업) 총장의 승인하에 필요에 따라 원거리 수강생의 학습을 돕기 위해 전체 신

청학점의 1/3은 인텐시브 강의로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사항) 그 외 사항은 본교 학사일정을 따르며 기타 미비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결의로 진행한다. 

부 칙

1. 본 지침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